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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 창 진 의원

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!

남 창 진 의원입니다.

지난 2월 6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주택의 소

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

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,

「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」의 상위법령인 「화

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22

년 12월 1일 자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

됨에 따라 인용법명을 수정하였습니다.

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

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「건축법」에 따른 지하

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추가하고 거주하거나 화재

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

과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하

여 서울시 화재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

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
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